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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해경지휘부의무죄를확정한대법원판결을규탄한다.

1

http://minbyun.or.kr
mailto:admin@minbyun.or.kr


오늘대법원은해경지휘부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에대하여무죄판결을

확정했다.세월호참사의책임을묻고,그과정에서진상을밝혀야할법원본연의

책임을망각한대법원의판결을규탄한다.

세월호참사당일현장에구조를위해출동한 123정장외에는해경중누구도세월호

참사에대한책임을지지않고있었다.해경지휘부는기소조차되지않고있다가

2019. 9.검찰특별수사단이출범하면서뒤늦게재판을받게됐다.재판과정에서왜

구하지않았는지,그진상을밝히고책임을물을수있기를바랐다.세월호선내

상황을파악하고,한명이라도더구출하기위해구조계획을세우고,구조계획에따른

신속한구조가진행되도록하고,구조상황을확인하고지휘할의무가있었다.선장과

선원에게승객의구조를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는해경이승객의생명과신체의

안전을보호하기위해퇴선조치를포함하여필요한구조조치를해야했다.그러나

해경지휘부는당시세월호의구체적상황을알기어려웠고,현장에서제한적으로

보고되는정보를믿을수밖에없었으며,현장에출동한구조세력에게구체적인

지휘를하기어려웠다는입장으로일관했다.그리고 1, 2심법원은모두이러한

주장을받아들여해경지휘부에무죄판결을선고했다.

세월호참사당시해경지휘부에구체적으로어떤의무가있었는지,그의무를

다하였는지에대한 1, 2심법원의판단은해경지휘부에면죄부를주는것이었다.

해경지휘부가당시선내상황을파악하고구조하기위한의무를다하였는지에대하여

구체적으로살피지않고,당시세월호에서퇴선을위한선내준비가되어있었는지를

해경지휘부가예견할수있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한잘못이대법원에서는시정될수

있어야했다.그러나대법원은업무상주의의무위반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

판단을누락한잘못이없다며,해경지휘부에면죄부를준판결을확정했다.

오늘대법원의판결은,현장에서국민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지키기위해노력해야

할실무담당자들에게는최선을다하지말아야한다는,자신이어디에있든현장

상황을파악하고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지휘하고관리할지위에있는

책임자들에게는현장의상황을적극적으로파악하지않아도된다는신호를준것과

다름없다.재난상황에서그누구도최선을다하지말아야한다고선언한이번

대법원판결을강력히규탄한다.법원이법적인책임이없다고선언했다고해서

이들의죄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우리는다양한방법을통해수사와재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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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지않은,혹은밝혀질수없었던증거를찾아내고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

위해계속해서나아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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